
18 (제96회-제2차)

- 52 -

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

의 안

번 호
3 - 211

제출연월일 : 2000. 5.

제 출 자 : 동두천시장

1. 제안이유

○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대배치지침에 따라 동(洞)간

사회복지전문요원 담당가구수의 격차를 해소하고, 복지행정

서비스 수준의 형평유지를 위한 사회복지전문요원 증원에 따라

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가.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의총수를431명에서433명으로조정함(안제2조).

◦ 사회복지 일반직 9급 2명 증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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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두천시조례 제 호

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(안)

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본문중 “431명”을 “433명”으로 하고, 동조 제1호중 “421명”을 “423

명”으로 한다.

조례 제1007호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조제1항

중 표1 및 표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「표 1」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표

구 분 정 원

정 원 의 총 수 465명

1. 집행기관의 정원 455명

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0명

「표 2」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표

구 분 정 원

정 원 의 총 수 448명

1. 집행기관의 정원 438명

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0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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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․구조문 대비표

현 행 개 정 안

제2조(정원의 총수) 동두천시에 두는 지방공

무원의 총수는 431명으로 하며, 집행기관

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

호와 같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 : 421명

2. <생략>

제2조(정원의 총수) ․․․․․․․․․

․․․

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433명․․․․․․․

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․

․․․․․․․․

1. ․․․․․․․․․ : 423명

2. <현행과 같음>


